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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협정제6조의이해



1972년
로마클럽

“성장의 한계”

1968년
로마클럽

아우렐리오 페체이

1972년
UN인간환경회의

“지속가능성”

1987년
세계기상회의
“기상이변”

1988년
정부간기후변화패널

“IPCC”

UN환경개발회의
“IPCC 1차보고서”

파리협정
“채택” 

2015년

기후변화협약
“채택”

1992년

* 제1차 평가보고서('90) →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채택('92)
* 제2차 평가보고서('95) → 교토의정서 채택('97)
* 제4차 평가보고서('07) → 노벨평화상 수상(엘 고어 공동 수상)
* 제5차 평가보고서('14) → 파리협정 채택(‘15)

기후변화협약
“발효” 154개국

1994년
교토의정서

“채택” 

1997년
교토의정서

“발효” 

2005년

“ 우리나라개도국지위로감축의무없음”

“ 선진국개도국모두 감축”



대기중이산화탄소농도를산업혁명이전수준으로안정화

구분 개도국의무(4.1조) 선진국의무(4.2조)

목적
온실가스 농도의 안정화 수준은 생태계가 적응하고, 농업생산이 위협받지 않으며, 경제가
지속가능한방식으로추구하기에충분한시계(time-frame)내에달성

대상국가
모든가입국
(현 198개국)

선진국
(당시 24개OECD국가, 11개동구유럽국가)

온실가스
통계

작성&제출
이산화탄소등온실가스배출량및흡수량 좌동

온실가스
감축목표

없음
1990년수준으로 2000년까지

온실가스배출량동결

국가전략
추진

기후변화대응, 적응위한국가프로그램
수립,시행, 공표

동결목표달성을위한국가정책채택

공동협력
사항

-온실가스감축기술개발보급확산
-흡수원보호및증진
-국가정책에기후변화반영

-개도국에대한기술이전(4.5조)
-개도국에대한재정지원(4.3조)
-국가간경제/행정수단의통합적추진가능



신기후체제- COP6 COP11 COP16 COP17 COP18 COP21

파리협정







참고

• (용어정의) 배출권거래결과가전세계온실가스배출량에영향을주지않아야함

교토의정서혹은파리협정내에명확하게정의되고있지않음

• 파리협정제6조제2항에서는환경건전성보장을의무화(shall)하고있음→ ITMOs 상응조정 필요

[파리협정제6조제2항]
2. Parties shall, where engaging on a voluntary 
basis in cooperative approaches that involve the 
use of international transferred mitigation 
outcomes towards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promote sustainable development 
and ensure environmental integrity and 
transparency, including in governance, and shall 
apply robust accounting to ensure, inter alia, the 
avoidance of double counting, consistent with 
guidance adopted by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to 
the Paris Agreement



파리협정제6조의이해





흡수원천억불/년대책수립2.0℃

IMM

5년단위5년단위제출

Cooperative  Approaches non-Market  ApproachesSustainable Development



이행점검

NDC
상응조정(-)

NDC
상응조정(+)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달성

A 국가
파리협정
6조

메커니즘

정부 / 기업 정부 / 기업

기술·자본투자

ITMO 이전

온실가스 감축사업

감축실적 발생

B 국가

A 국가(투자국) B 국가(유치국)







원칙: ITMOs의활용을수반하는협력적접근법에참여하는

각참여당사국은협력적접근방식에참여및승인, ITMOs 이전을보장해야함

협력국선정시참여당사국요건을고려하여선정및필요시NIR 개발등협력국의역량강화필요





국가 RISK(사례)

양자협력체결여부

국가 자격 요건

방법론 사업 수행국가

승인방법론유무

실적 이전비율

ITMO 이전비율

재원조달

장기구매계약

감축실적 활용

정부구매

추가성

경제적 추가성

국내 ETS활용

지속가능성

개도국지속가능성

금융활용

이전량

국내 탄소시장

법/제도적 추가성

자체투자

정부공동투자

ITMO

ITMO 승인

요건

Registry

기타수익

경제성

ETS가격

손실율



현재 우리나라의 국제감축사업 지침안은 국내 Registry로 이전된 감축실적(ITMO)에 대하여 해외로
이전하는 부분의 관련 조항이 없음에 따라 향후 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해외이전 조항 포함필요



Process

기술·자본투자

유치국 승인

A6.4ER 발행

등록〮모니터링

온실가스 감축사업실적 이전



구분 CDM A6.4

목적 기후변화협약목표및지속가능발전달성 온실가스순감축및지속가능발전기여

추진원리 감축성과의이전을통한상쇄 전지구적감축및순감축

거래및이전대상 감축단위(Unit) 감축결과(Outcome)

개도국의무 개도국감축목표 X 모든당사국의감축목표달성

관리주체 CDM 집행위원회(EB) CMA 지정기구(SB)

자발성여부 자발적참여 자발적참여





주요사항: 유치국은 CMA3(COP26)의결정문에서 제시하고 있는원칙을

만족하는 국가여야 하며, 유치국의 ITMOs 상응조정 승인의사가 매우 중요

6.4조하사업대상국설정시해당국가의유치국요건충족여부확인필요



SOP:  인증량의5% 공제하여적응재원으로활용

DOE

SOP: Share of Proceeds, 수익분담금, OMGE: Overall mitigation in global emissions전지구적전반적감축



ITMO 발행

감축 예상량의 보수적 산정

ITMO 이전관련 국가정책

추가성

기술적 추가성(?)

해당국가의 NDC

해당국가의 LEDs

사업 수행 국가법령

ITMO 이전 Process

사업 수행 전 ITMO 이전합의

승인방법론

UNFCCC 승인

법/제도적 추가성

경제적 추가성

지속가능성

개도국 SDG

베이스라인

BL 설정방식 고려

사업유효기간

갱신/고정형

TAX

국가별 세금

SOP

OMGE



구분 제6.2조 제6.4조

운영주체 국가간협의체 감독기구

프로세스

협력형태(양자및

다자협력등) 및활용

제도에따라상이

기존 CDM과유사

감축실적 MOs A6.4ERs

특이사항

양자협정, 감축실적 발행

등 국가 정부 역할이 제

6.4조 메커니즘에 비해

상대적으로중요

SB 지침, 규정, 방법론,

검증기구등활용필요

사례

- Klik Foundation

- JCM

- 대한민국(환경부 1건)

-기존CDM전환사업

제6.2조및제6.4조 핵심사항 양자협정체결현황



파리협정제6조의이해



(75.4백만톤감축목표)512백만톤배출목표

서울시10개면적
축구장30만개면적

태양광발전설치시가능
(국내기준,  연배출량기준)



우리나라탄소
중립기본법

(2022)



우리나라탄소
중립기본법
시행령
(2022)



국제감축사업 사전승인 및 국제감축실적의 취득 등에 관한 지침
[시행 2023. 1. 1.] [국무조정실고시 제2022-123호, 2023. 1. 1., 제정.]



국제감축사업사전승인신청

국제감축사업접수

타당성평가

타당성평가의견통보

(수정·보완)

타당성평가완료

국제감축사업사전심의요청

사전승인심의

심의결과통보

국제감축사업사업수행자

부문별관장기관의장

부문별관장기관의장

국제감축사업사업수행자

부문별관장기관의장

부문별관장기관의장

국제감축심의회

국무조정실장

사업계획서(사업명, 온실가스예상
감축량, 모니터링방법등) 제출

타당성평가수행

타당성평가의견통보, 
(필요시) 시정조치요구

수정·보완서류제출

추가타당성평가(문서평가)

검토결과제출

국제감축사업사전승인여부결정

결과통보

국제감축사업등록 부문별관장기관의장 국제감축등록부에사전승인
사업으로등록



국제감축실적보고

국제감축실적검토

국제감축실적검토결과통보

(수정·보완)

검토완료및사전승인요청

국제감축실적심의

국제감축실적의발행

국제감축사업사업수행자

부문별관장기관의장

부문별관장기관의장

국제감축사업사업수행자

부문별관장기관의장

국제감축심의회

부문별관장기관의장

모니터링보고서, 검증보고서제출

국제감축실적검토

수정및보완

검토결과의국제감축심의회제출

심의결과가국제감축실적으로등록
하는것이적합하다고인정된경우, 

이를사전승인

국제감축사업발행계정에
국제감축실적발행

국제감축실적검토서통보
(필요시) 시정조치요구

국제감축실적의취득신고 국제감축사업사업수행자
실적취득사실을국제감축등록부를
통해전자적방식으로부문별관장

기관의장에게신고

국제감축실적의등록 부문별관장기관의장 국제감축등록부에등록및이력관리

* 국제감축실적의통해매매, 거래또는소멸, 해외로이전시환경부장관에게신고해야함

** 법 제35조제6항 및 국제감축사업 지침(행정예고) 제12조 제1항에 따라, 국제감축사업 협의체를 통해 사업수행 방법(방법론,
인증유효기간등)의승인, 국제감축사업의등록, 국제감축실적의이전에대한심의승인가능



지시적경로방식
감축경로 설정 후 경로에 따라 ITMOs를 확보하여 최종적으로 2030년 33.5백만 톤의 ITMOs 확보 필요 → 지시적 경로설정

에대한국제적결정사항도출이후대한민국의경로방식설정가능

평균방식 10년간(2021~2030) 매년 33.5백만 톤감축→ NDC이행기간동안총 335.0백만톤의 ITMOs확보필요

Indicative 감축경로 고려 시 국외 감축실적 필요량은 2배 이상으로 예상

온
실

가
스

배
출

량

국내배출량

국외감축분

감축목표

온
실

가
스

배
출

량

국내배출량

국외감축분

감축목표



2018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

배출목표량(백만tCO2.eq) 686.3 633.9 625.1 617.6 602.9 585 560.6 529.5 436.6 -

배출감축량(백만tCO2.eq) 0 52.4 8.8 7.5 14.7 17.9 24.4 31.1 92.9 249.7

국제감축량(백만tCO2.eq) 0 0 0 0 0 0 0 0 37.5 37.5

총감축량(백만tCO2.eq) 41.3 52.4 8.8 7.5 14.7 17.9 24.4 31.1 130.4 287.2

년간감축비율(%) 0 18 3 3 5 6 8 11 45 100 

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2018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백만tCO2.eq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 2023.4



국제감축사업 : 해외에서 온실가스 감축 후 감축실적을 이전받는 메커니즘

31 2



참고

EDCF를 활용한 ITMOs 확보가능성파악을위해 ODA 인정근거조사

OECD
DAC

(2004, 2022)



참고

공여국
30M USD 공여

수원국
30M USD 지출

𝑡

𝑡

실제ODA 가치

100,000𝑡 ITMOs
= 2.5M USD

(무상)27.5M USD

(유상)20M USD

2.5M USD 가치의
ITMOs 이전

예상ODA 가치

(무상)30M USD

(유상)22.5M USD

유상원조의경우,
30M USD  상환

(무상)27.5M USD
(유상)20M USD

ODA 가치

+100,000𝑡

ITMOs

ITMOs 가치에
대응하는

증여등가액에대한
추가공여?

30M USD

ODA 사용

-100,000𝑡

ITMOs

ITMOs 가치



협력적
접근법

(PA 6.2)

MOs
(Mitigation Outcome)

ITMOs
(Internationally Transferred 

Mitigation Outcomes)

(국가간 이전 –
사업유치국 정부의승인)

ITMOs

1

2

1 2+

1 2+



참고

<외부사업 타당성평가 및감축량인정에 관한지침><배출권거래제 제3차계획기간 할당계획>

제 3차 계획기간 중, 파리협정에

따라 우리나라의 감축실적으로 인정

되는 국제적 감축기제가 마련되는

경우, 그 시점부터는 해당 기제에 따른

감축사업만을 외부사업으로 인정

국내기업 등이 파리협정

제6조에 따라 외국에서 직접

시행한 사업은 제3차 계획

기간부터 인증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우즈벡 벽돌공장 바이오펠릿 연료전환]
• 유연탄에서바이오펠릿으로연료전환
• (연간예상감축실적) 10,741톤
• (연간정부분배분) 4,082톤

[베트남 폐냉매 회수 및 정제/재생]
• 폐냉매회수및재생후유통시장에재생냉매공급
• (연간예상감축실적) 30,000톤
• (연간정부분배분) 2,198톤

[베트남 벽돌공장 석탄 가마 공정개선]
• 벽돌공장석탄가마를프레스머신으로대체하여공정개선
• (연간예상감축실적) 975,609톤
• (연간정부분배분) 12,222톤

환경부

[우즈벡 매립가스 사업]

• Construction of a landfill gas power plant

begins in Uzbekistan, which can help

South Korea earn carbon credits

• 사업기간 : 15년(총 10.8백만톤감축효과발생)

• 연간예상감축량 : 약720,000톤

• 환경부는 27억을 본 사업에 투자하여 10년간 약

110,000톤의 감축실적확보가능

[베트남 연료전환]

• 바이오매스원료를활용한화석연료사용산업용보일러의
연료대체사업

[베트남 산업단지 7MW 지붕 태양광 발전]
• TTC산업단지에 7MW지붕태양광발전설비설치
• (연간예상감축실적) 8,302톤
• (연간정부분배분) 7,420톤

UNEP A6 Pipeline 등록

2023년 지원사업 선정



일본 JCM 메커니즘의 제도적 시사점



참고

감축실적
발급

방법론승인
(공동위원회승인)

JCM 모델프로젝트등록
(공동위원회승인)

모니터링보고서

일본환경성(MOEJ), IGES, 사업국JCM 사무국및(필요시) 컨설턴트기술지원

제3자기구(TPE) 
타당성평가

제3자기구(TPE) 
검증



참고

• JCM 이행에대한심의

크레딧 발행

공동위원회 지원공동위원회 지원

크레딧 발행

프로젝트 신청및이행

기술적 지원 기술적 지원 * JCM 모델 프로젝트에 한해 국제
컨소시엄 구성. 그렇지 않은 경우
사업 참여자가 이해관계자와 직접
상호소통

⑤,⑨타당성평가및
감축량검증보고서

④,⑧사업계획서및
모니터링보고서제출

①구성①구성

⑦사업등록통보⑦사업등록통보

⑪크레딧발행보고 ⑪크레딧발행보고

⑥,⑩사업등록및
크레딧발행요청

②JCM 재정지원
프로그램신청

③재정지원을위한
자금전달



감축기술 연간예상감축량규모

산림 355.37 ktCO2-eq

산업부문 에너지 효율화 267.53 ktCO2-eq

태양광 발전 140.60 ktCO2-eq

배전 시스템 31.53 ktCO2-eq

수력발전 30.94 ktCO2-eq

공급 분야 에너지 효율화 7.42 ktCO2-eq

서비스 분야 에너지 효율화 5.42 ktCO2-eq

매립가스 4 ktCO2-eq

수송 1.62 ktCO2-eq

비교적 건물 태양광 발전, 도로 LED 조명, 고효율 설비 도입, 친환경 차량 도입 등 다양한 감축기술 적용
다만, 예상 감축량 규모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스위스 Klik Foundation의 제도적 시사점



참고

* MAIN: Mitigation Activity Idea Note, 어떤 감축활동이 수행될지를 기록하는 문서로 민간사업자가 수행하고자 하는
감축활동에 대한정보를 포함. 민간사업자가 KliK Foundation에 제출후, 승인이되어야 해당감축사업 수행 가능

** ERMAIN: Evaluation Roster for MAINs, KliK Foundation이 설정한 기준에 따른제안평가서
*** MADD: Mitigation Activity Description Document, 감축활동을 구조화하고 개발하기 위한 문서로 , MADD는

KliK Foundation이 민간사업자의 감축실적 승인및 구매를위한근거로 활용



참고

<스위스Klik Foundation 거버넌스별R&R>

거버넌스 내용

스위스정부

- 선정된사업에대해스위스정부의의향서(LoI)발급

- 사업참여자및협력국정부와MADD관련협의

- 협력국가와양자협정체결

- 수정·보완된MADD기반감축사업승인

사업참여자

(민간단체)

- Call for Proposal기간내EoI작성및온라인제출을통한참여신청

- 협력국의의향서(LoI)및MAIN작성및제출

- MADD작성및Klik Foundation으로기술및재정제안서제출

- 스위스정부및협력국정보와MADD관련협의및수정〮보완

- Klik Foundation과MOPA체결및이행

협력국가

- Klik Foundation홈페이지내협력국가등록,의향서(LoI)발행

- (사업참여자일시)MAIN작성및제출

- MADD작성및Klik Foundation으로기술및재정제안서제출

- 스위스정부및사업참여자와MADD관련협의및스위스와양자협정체결

- MADD수정〮보완요청사항대응

- 수정〮보완된MADD기반감축사업승인및이행

- Klik Foundation과MOPA체결

Klik Foundation

- 사업참여자프로그램신청승인

- 사업참여자및협력국가대상MAIN온라인제출을위한계정발급

- ERMAIN기반MAIN평가

- MADD준비를위한재정적지원을위해LoS작성

- MADD승인및스위스정부,협력국정부, Klik사무국통보

- MOPA작성및사업참여자〮협력국가와MOPA체결

제3자검증기구 - MADD타당성평가및수정〮보완요청



참고

Klik Foundation Terms of Reference

▪ 에너지효율화관련프로그램, 산업가정에서의신재생에너지사용, 전기기반운송수단보급

[스위스 CO2법 부속서2 내용에따라감축실적이 발행되지않음]
▪ 화석연료활용에너지생산, 화석에너지 자원추출을위한화석연료사용
▪ 원자력에너지이용
▪ 20MW 규모 이상의수력발전소
▪ 세계적인기술수준을충족시키지못하는 대규모산업프로젝트
▪ 물질적회수, 에너지회수, 폐기물감소가 없는폐기물부문프로젝트
▪ 생물학적이산화탄소격리프로젝트
▪ 산림전용및황폐화방지활동(REDD+)
- 파리협정결정에따라, REDD+ 및 LULUCF 사업활동의포함을고려할예정

▪ 화석연료추출중단
▪ 스위스에의해비준된환경및인권협약과상충되는활동
▪ 사회적또는생태학적영향을미치는 중요한활동
▪ 스위스의외교및개발정책에위반되는활동

▪ NDC 목표달성을위한국내정책과의 정합성
▪ MAIN 제출에 선행하여프로젝트가이행되지않아야함
▪ ITMOs 판매를통해유지가능한사업이어야함(경제적추가성)
▪ 2030년까지예상감축량이약 500,000톤이어야함
▪ 개선된쿡스토브(ICS, Improves Cookstove) 프로그램제안시Klik ICS 가이드라인준수필요
▪ 등록된 CDM 사업및 2016년 11월 4일이전에 PoA에추가된 CPA는제외
▪ 감축프로그램은 1개의국가에서이루어져야함



감축기술 예상 감축량 규모

바이오매스 2,900 ktCO2-eq

태양광 발전 1,747 ktCO2-eq

수송부문 1,500 ktCO2-eq

가정 에너지 효율화 1,200 ktCO2-eq

메탄발생 방지 910 ktCO2-eq

매립가스 750 ktCO2-eq

수소불화탄소 관리 500 ktCO2-eq

산업 에너지 효율화 200 ktCO2-eq

수송부문의 경우 23개 사업 중 4개 사업(E-모빌리티) 추진 중으로 전체 사업 중 약17.4% 비중
사업기간 전체 예상 감축량의 경우 전체 감축량의 약 15% 차지



https://www.bafu.admin.ch/bafu/en/home/topics/cl imate/info-
specialists/reduction-measures/compensation/abroad/registered-
projects-abroad.html




